
사용자의 관리감독이 있었을 경우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
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인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1일 6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법정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원심은 원고들의 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원고들의 휴게시간은 총량만 정해

져 있었을 뿐 구체적인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점, ② 경비일지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가 ‘휴게시간’이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

에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해당 시간대에 피고의 관리감독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시간

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또한 원고들이 실제 경비업무에 종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월 2시간씩 법정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산업안전교육에 소집되어

위 시간에 피고로부터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등 지휘감독을 받았고, 교육장소를 이탈하거나 위 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교육시간 2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

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

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후 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관련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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